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22,244,695 36,667,341

일반회계 1,126,461,331 33,793,840

특별회계 95,783,364 2,873,501

공기업특별회계 85,839,406 2,575,182

상수도사업 50,064,960 1,501,949

하수도사업 35,774,446 1,073,233

기타특별회계 9,943,958 298,319

의료급여기금 2,577,625 77,3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26,649 6,799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95,559 8,86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6,663 4,400

수질개선관리 3,841,320 115,240

중소기업육성자금 2,856,142 85,68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84,559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